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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 - 74호

남해 꽃별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남해 꽃별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남해 꽃별테마공원 조성사업

2. 사 업 목 적 :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휴식·휴양공간을 조성하고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여가·체험공간을 제공하여 농촌지역의 활력 도모

3. 위       치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209-2번지 일원

4. 사 업 개 요

❍ 면    적 : 125,760㎡

❍ 총사업비 : 7,816백만원(국비 3,908백만원, 군비 3,908백만원)

❍ 주요시설 : 꽃빛정원(40,800㎡), 별빛정원(17,905㎡), 야생화원(11,000㎡), 

   팜가든(8,300㎡), 유자림(14,000㎡), 꽃별홍보관(1,600㎡), 드므연못(1,800㎡) 

5. 사 업 기 간 : 2020년 ~ 2022년 

6.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

7. 시행계획 열람 장소 : 세부계획 등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지역활성과(지역개발팀, 

   055-860-3614)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조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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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꽃별테마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조서

사업내용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비고
시군 읍면 리 본번

부
번

남해 꽃별
테마공원
조성사업

남해 상주 양아 산56 　 임 735 735

남해 상주 양아 산56 1 도 543 543

남해 상주 양아 산56 2 임 788 788

남해 상주 양아 산56 3 임 57 57

남해 상주 양아 산56 4 도 555 555

남해 상주 양아 산57 1 임 307 307

남해 상주 양아 산57 5 도 1,133 211

남해 상주 양아 산57 6 임 1,995 1,995

남해 상주 양아 산57 7 도 455 293

남해 상주 양아 산60 6 도 531 124

남해 상주 양아 산60 7 도 101 23

남해 상주 양아 68 　 전 426 426

남해 상주 양아 69 　 답 102 102

남해 상주 양아 70 　 답 241 241

남해 상주 양아 71 　 답 71 71

남해 상주 양아 72 　 답 939 939

남해 상주 양아 73 　 창 165 165

남해 상주 양아 73 1 답 490 490

남해 상주 양아 74 1 답 1,137 1,137

남해 상주 양아 74 2 답 694 694

남해 상주 양아 75 　 답 998 998

남해 상주 양아 76 　 답 982 982

남해 상주 양아 77 　 답 902 902

남해 상주 양아 78 　 답 1,296 1,296

남해 상주 양아 79 　 답 744 744

남해 상주 양아 80 　 답 1,445 1,445

남해 상주 양아 81 　 답 522 522

남해 상주 양아 81 1 답 585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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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비고
시군 읍면 리 본번

부
번

남해 꽃별
테마공원
조성사업

남해 상주 양아 106 6 전 211 211

남해 상주 양아 107 　 전 583 583

남해 상주 양아 108 　 전 163 163

남해 상주 양아 108 1 전 144 144

남해 상주 양아 109 　 전 281 281

남해 상주 양아 110 　 전 674 674

남해 상주 양아 111 3 임 589 589

남해 상주 양아 112 3 전 40 40

남해 상주 양아 113 1 답 197 197

남해 상주 양아 113 4 도 2 2

남해 상주 양아 113 5 답 800 800

남해 상주 양아 114 　 답 134 134

남해 상주 양아 114 1 도 18 18

남해 상주 양아 119 　 답 934 934

남해 상주 양아 119 1 답 643 643

남해 상주 양아 120 　 답 843 843

남해 상주 양아 121 　 답 770 770

남해 상주 양아 123 　 답 367 367

남해 상주 양아 124 　 답 1,385 1,385

남해 상주 양아 125 　 답 1,382 1,382

남해 상주 양아 126 　 답 836 836

남해 상주 양아 127 　 답 985 985

남해 상주 양아 127 1 답 410 410

남해 상주 양아 128 　 답 1,488 1,488

남해 상주 양아 129 　 답 129 129

남해 상주 양아 130 　 답 245 245

남해 상주 양아 131 　 답 962 962

남해 상주 양아 133 　 답 618 618

남해 상주 양아 134 1 답 2,069 2,069

남해 상주 양아 134 2 답 549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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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비고
시군 읍면 리 본번

부
번

남해 꽃별
테마공원
조성사업

남해 상주 양아 135 　 답 635 635

남해 상주 양아 136 1 답 969 969

남해 상주 양아 136 2 답 1,121 1,121

남해 상주 양아 137 　 답 863 863

남해 상주 양아 138 　 답 661 661

남해 상주 양아 139 1 답 460 460

남해 상주 양아 139 2 답 545 545

남해 상주 양아 139 3 도 7 7

남해 상주 양아 139 4 답 499 499

남해 상주 양아 140 1 답 192 192

남해 상주 양아 140 2 도 132 132

남해 상주 양아 140 3 답 79 79

남해 상주 양아 140 4 도 383 383

남해 상주 양아 140 5 도 219 219

남해 상주 양아 141 　 전 231 231

남해 상주 양아 142 1 답 995 995

남해 상주 양아 142 2 답 1,527 1,527

남해 상주 양아 142 3 답 565 565

남해 상주 양아 143 　 답 1,035 1,035

남해 상주 양아 144 　 답 942 942

남해 상주 양아 145 　 답 1,174 1,174

남해 상주 양아 산145 1 임 354 3

남해 상주 양아 산145 3 도 1,023 116

남해 상주 양아 146 　 답 714 714

남해 상주 양아 147 　 답 926 926

남해 상주 양아 산148 1 도 1,289 651

남해 상주 양아 산148 2 임 936 918

남해 상주 양아 산150 1 임 6,744 125

남해 상주 양아 164 　 답 142 142

남해 상주 양아 165 　 답 334 334



남  해  군  공  보2020년  5월  12일                                                        제 663 호 (5)

사업내용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비고
시군 읍면 리 본번

부
번

남해 꽃별
테마공원
조성사업

남해 상주 양아 165 1 답 307 307

남해 상주 양아 165 6 전 171 171

남해 상주 양아 165 7 답 570 570

남해 상주 양아 165 9 도 165 6

남해 상주 양아 165 10 도 549 110

남해 상주 양아 165 11 전 72 72

남해 상주 양아 165 13 도 477 88

남해 상주 양아 165 14 도 60 60

남해 상주 양아 165 15 답 455 455

남해 상주 양아 166 　 답 552 552

남해 상주 양아 167 　 답 883 883

남해 상주 양아 168 　 답 536 536

남해 상주 양아 169 　 답 641 641

남해 상주 양아 169 1 답 43 43

남해 상주 양아 169 2 답 347 347

남해 상주 양아 170 　 답 982 982

남해 상주 양아 171 　 답 347 347

남해 상주 양아 172 　 답 112 112

남해 상주 양아 173 　 답 846 846

남해 상주 양아 174 　 답 149 149

남해 상주 양아 175 　 답 512 512

남해 상주 양아 176 　 답 783 783

남해 상주 양아 177 　 답 1,012 1,012

남해 상주 양아 178 　 답 893 893

남해 상주 양아 179 　 답 783 783

남해 상주 양아 183 　 답 856 856

남해 상주 양아 184 　 답 397 397

남해 상주 양아 185 　 답 238 238

남해 상주 양아 186 　 답 777 777

남해 상주 양아 187 　 답 238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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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비고
시군 읍면 리 본번

부
번

남해 꽃별
테마공원
조성사업

남해 상주 양아 188 　 답 825 825

남해 상주 양아 188 1 답 1,357 1,357

남해 상주 양아 189 　 답 288 288

남해 상주 양아 190 　 답 671 671

남해 상주 양아 191 　 답 817 817

남해 상주 양아 192 　 답 231 231

남해 상주 양아 193 　 답 744 744

남해 상주 양아 194 　 답 502 502

남해 상주 양아 194 1 답 1,290 1,290

남해 상주 양아 195 　 답 942 942

남해 상주 양아 196 　 답 810 810

남해 상주 양아 197 1 답 79 79

남해 상주 양아 197 2 답 519 519

남해 상주 양아 198 　 답 555 555

남해 상주 양아 199 1 답 707 707

남해 상주 양아 199 2 답 483 483

남해 상주 양아 200 1 답 843 843

남해 상주 양아 200 2 답 602 602

남해 상주 양아 201 　 답 638 638

남해 상주 양아 202 　 답 995 995

남해 상주 양아 203 　 답 595 595

남해 상주 양아 204 　 답 1,306 1,306

남해 상주 양아 205 　 답 430 430

남해 상주 양아 206 　 답 456 456

남해 상주 양아 207 　 답 1,018 1,018

남해 상주 양아 208 　 답 324 324

남해 상주 양아 209 1 답 664 664

남해 상주 양아 209 2 답 899 899

남해 상주 양아 210 1 답 711 711

남해 상주 양아 210 2 답 360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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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비고
시군 읍면 리 본번

부
번

남해 꽃별
테마공원
조성사업

남해 상주 양아 210 3 답 456 456

남해 상주 양아 210 4 답 337 337

남해 상주 양아 210 5 답 267 267

남해 상주 양아 210 6 답 235 235

남해 상주 양아 211 　 답 367 367

남해 상주 양아 212 　 답 505 505

남해 상주 양아 212 1 답 315 315

남해 상주 양아 213 　 답 436 436

남해 상주 양아 214 　 답 502 502

남해 상주 양아 215 　 답 433 433

남해 상주 양아 216 1 답 826 826

남해 상주 양아 216 2 답 658 658

남해 상주 양아 217 　 답 899 899

남해 상주 양아 218 　 답 1,008 1,008

남해 상주 양아 219 1 답 1,154 1,154

남해 상주 양아 219 2 답 512 512

남해 상주 양아 220 　 답 572 572

남해 상주 양아 221 　 답 408 408

남해 상주 양아 221 1 답 299 299

남해 상주 양아 223 1 답 1,831 1,831

남해 상주 양아 223 2 답 1,326 1,326

남해 상주 양아 224 　 답 830 830

남해 상주 양아 225 　 답 760 760

남해 상주 양아 226 　 전 671 671

남해 상주 양아 227 　 답 298 298

남해 상주 양아 228 　 답 873 873

남해 상주 양아 229 　 답 397 397

남해 상주 양아 230 　 답 579 579

남해 상주 양아 231 　 답 893 893

남해 상주 양아 232 　 답 754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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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비고
시군 읍면 리 본번

부
번

남해 꽃별
테마공원
조성사업

남해 상주 양아 233 　 답 853 853

남해 상주 양아 234 　 답 579 579

남해 상주 양아 235 　 답 106 106

남해 상주 양아 236 　 답 909 887

남해 상주 양아 237 　 전 1,223 1,223

남해 상주 양아 237 1 전 420 420

남해 상주 양아 238 　 전 629 629

남해 상주 양아 238 1 창 160 160

남해 상주 양아 238 2 창 256 256

남해 상주 양아 239 　 전 179 179

남해 상주 양아 240 　 전 703 703

남해 상주 양아 241 　 전 758 758

남해 상주 양아 242 　 전 489 489

남해 상주 양아 243 　 답 1,015 1,015

남해 상주 양아 243 1 답 75 75

남해 상주 양아 243 2 답 487 487

남해 상주 양아 244 　 답 651 651

남해 상주 양아 245 1 답 305 305

남해 상주 양아 245 2 답 866 866

남해 상주 양아 245 3 답 992 992

남해 상주 양아 245 4 답 1,417 1,417

남해 상주 양아 246 　 전 250 250

남해 상주 양아 246 1 전 100 100

남해 상주 양아 247 　 답 436 436

남해 상주 양아 248 　 답 321 321

남해 상주 양아 249 　 답 621 621

남해 상주 양아 250 　 답 327 292

남해 상주 양아 252 　 답 706 569

남해 상주 양아 253 　 답 809 17

남해 상주 양아 256 　 답 615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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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비고
시군 읍면 리 본번

부
번

남해 꽃별
테마공원
조성사업

남해 상주 양아 257 　 답 483 79

남해 상주 양아 258 　 답 403 401

남해 상주 양아 259 　 답 741 737

남해 상주 양아 260 　 답 780 780

남해 상주 양아 1946 　 도 5,802 600

남해 상주 양아 1948 　 도 1,382 131

남해 상주 양아 1957 　 구 1,716 276

남해 상주 양아 1958 　 도 1,610 200

계 216필지 148,075 12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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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2020 - 7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

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1069 외 18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5. 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 별 도 열 람 )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 별 도 열 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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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2020 - 78호

소하천등 정비의 준공검사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소하천 등 정

비의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8일

남  해  군  수  

허가받은 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전화번호:             )

소하천명 석평천, 구시골천, 심천천

공사

개요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709외 8필지

면적 622㎡ 폐천부지(廢川敷地) ㎡

착공 연월일 2011.01.20. 준공 연월일 2020. 3.30.

주요 공사종류 이동-고현 국도19호선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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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하 천 편 입 조 서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

적(㎡)
구분

소유자

성명 주소

1 709 구 12,633 326 석평천 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계 326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

적(㎡)
구분

소유자

성명 주소

1 977-9 답 194 4 심천천 문*욱
차산리 774-4 현대A, 

102동 1201호

2 977-8 답 93 12 심천천 문*욱
차산리 774-4 현대A, 

102동 1201호

3 1287-1 천 44,526 223 심천천 국 국토해양부

4 964 답 793 4 심천천 고*래
서울 성북구 보문동 

3가 206-8 1층

5 963-3 천 92 3 심천천 공 남해군

6 963-1 답 387 27 심천천 소*호
진주시 진안동 409-2 

국제A. 가동 301호

7 930-1 답 75 14 심천천 김*렬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728

8 1297 도 532 9 심천천 국 국토해양부

소계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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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 – 601호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

2. 개정이유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 불필요한 규정 삭제, 용어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조 본문 중 “설치”를 “관리”로, 단서 중 “관청에”를 “관청이”로 수정

  나. 제3조 본문 중 “한해지역”를 “가뭄 피해지역”로, 단서 중 “기타”를 “다른”

으로 수정

  다. 제7조제2항 양수기 대부기간 중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삭제

  라. 제9조제2항 본문 중 “대부기간에”를 “대부기간에도”로 수정

      제9조제3항 양수기를 반환할 경우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삭제

      제9조제4항 관리감독권 위임에 관한 규정 삭제

  마. 제10조 제목을 “한해대책외 사용”를 “가뭄대책외 사용”으로 수정

    제10조 제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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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제2호 본문 중 “배수”를 “농경지 긴급 배수”로 수정

    제10조 제3호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를 “그 밖에  

  재난·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로 수정

  바.  제11조제1항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로 수정

    제11조제2항 본문 중 “파손부분을”를 “파손부분에 대한”으로 수정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양수기의 사용료 관련 규정 및 관리감독권 위임규정 삭제

  사. 별표 삭제

      별지제1호서식 수정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20년 5월 2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304,  팩스 055-860-370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내용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전화 055-860-33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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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설치”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관청에”를 “관청

이”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한해지역”을 “가뭄 피해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기

타”를 “다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대부기간에”를 “대부기간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한해대책외 사용)”을 “(가뭄대책외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배수”를 “농경지 긴급 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재난·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파손부분을”을 “파손부분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결점”을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말미암아”를 

“인하여”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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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 양 수 기
[ ] 발 동 기

사용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내용

품  명 사용목적
사 용 처

(주   소)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제5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

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마을 이장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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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ᆞ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 피

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상급감독 관청

에 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1조(목적) ---------------------------

----------------------------------- 

관리 -------------------------------

----. ------------------------- 관청

이 ------------------------.

제3조(보관) 양수기를 읍면 단위로 배정 보

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

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3조(보관) ---------------------------

-- 가뭄 피해지역 -------. -----------

------------------------------------

---- 다른 -------------------.

제7조(대부기간) ① (생  략) 제7조(대부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

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

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생  략)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7조의 대부기간에 불구하고 양

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

-------- 대부기간에도 ---------------

-----------------------.

  ③ 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

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

용료 및 고장수리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

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반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

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

리감독권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 

할 수 있다.

제10조(가뭄대책외 사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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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청 및 탈곡을 위한 사용   <삭  제>

  2. 배수를 위한 사용   2. 농경지 긴급 배수-------------

  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

된 사항

  3. 그 밖에 재난·재해 예방에 필요하다

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

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

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1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

터 10일간 사용료 납입을 연기할 수 있

다.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

로 한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용비 및 유류대

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을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② ----------------------------------

---------------------------------- 

파손부분에 대한 --------------.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1시간 미만은 인

정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

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면장이 지

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

임자의 결점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

------------------------------------

------------------------------------

------ 점검--------.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

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

다.

  ② -------------------------- 인하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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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0 - 603호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을 지정하였으나, 개정 조례는 남해군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설치기준

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 (안 제1조∼안 제2조)

  나. 비용의 지원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

  다. 지원 대상 및 범위(안 제4조) ※근거 : 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지원대상 : 우선 설치대상 →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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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범위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라. 지원신청 : 별지서식으로 읍·면장에게 신청(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0년  5월  2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433, 팩스 055-860-372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민방위팀(전화 

055-860-3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4.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5.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6. 65세 이상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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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

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

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은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5조(지원 신청) 주민이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읍ᆞ

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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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 결정) ① 읍ᆞ면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

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

설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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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과의 

관     계

 □ 본인                     

 □ 기타관계인(        )

 □ 친족(관계 :         )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포함)   □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설치장소

지원시설

  □ 소화기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남 해 군 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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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0 - 605호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보물섬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마을학교 운영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의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교육의 질 향상, 관내 학생의 

건전한 성장·육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행복교육지구사업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 협력관계구축, 행복교육지구사업의 범위, 비용의 부담

  - 행복교육지구사업 보조금의 지원, 행복교육지구 평가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해군수(참조 청년혁신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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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청년혁신과 교육청소년팀

    ○ 연락처 : 전화055-860-8643, 팩스055-860-3750, e-mail : jjona81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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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이 경상남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남해군과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행복교육지구사업”이란 남해군과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협력 사업을 말한다.

  3.“학교”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장과 협력하여 행복교육지구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관계 구축) 군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으며,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고 그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복교육지구사업의 범위) 행복교육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교육 혁신사업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4.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 지원

  5.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

  6. 그 밖에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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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용의 부담) 제5조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남해군과 

도교육청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조정․분담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행복교육지구 평가) 군수는 행복교육지구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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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0 – 615호

남해군 2020~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 승인된 2020/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산업법시행령 제2조 

제7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남  해  군  수

□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결정 내역

【 양식어업 】

 ○ 재 개 발

도 면
번 호

현 어 장 재개발
면  적
(ha)

승인결과면 허
번 호

어업의
명  칭

양식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어 장
위 치

계 25건 117.02 승인 25건

1 남해양식
제140호

복합
양식

수하식
(연승식)

미역
가리비

서면
장항 5.0 승인

2 남해양식
제141호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새꼬막 남해

선소 5.0 승인

3 남해양식
제142호

패류
양식

수하식
(연승식) 굴 창선

율도 5.0 승인

4 남해양식
제143호

패류
양식

수하식
(연승식) 굴 창선

율도 5.0 승인

5 남해양식
제144호 어류등양식 가두리식

(가두리식) 어류 삼동
동천 4.0 승인

6 남해양식
제145호

복합
양식

수하식
(연승식)

미역
가리비

남면
평산 3.0 승인

7 남해양식
제146호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새꼬막 설천

진목 4.0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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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어업 】

 ○ 재 개 발

도 면
번 호

현 어 장 재개발
면  적
(ha)

승인결과면 허
번 호

어업의
명  칭

양식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어 장

위 치

8 남해양식
제147호

어류등
양식

수하식
(연승식) 멍게 삼동

동천 3.0 승인

9 남해양식
제148호

패류
양식

수하식
(연승식) 굴 설천

문항 6.0 승인

10 남해양식
제149호

패류
양식

수하식
(연승식) 굴 설천

문항 2.07 승인

11 남해양식
제150호

패류
양식

수하식
(연승식) 굴 설천

문항 6.0 승인

12 남해양식
제151호

패류
양식

수하식
(연승식) 굴 설천

문항 6.0 승인

13 남해양식
제152호

패류
양식

수하식
(연승식) 굴 설천

문항 4.0 승인

14 남해양식
제156호

패류
양식

수하식
(연승식) 굴 설천

문항 2.88 승인

15 남해양식
제157호

패류
양식

수하식
(연승식) 굴 설천

문항 2.88 승인

16 남해양식
제158호

패류
양식

수하식
(연승식) 굴 설천

금음 4.5 승인

17 남해양식
제160호

패류
양식

수하식
(연승식) 굴 설천

문항 3.04 승인

18 남해양식
제162호

패류
양식

수하식
(연승식) 굴 설천

문항 7.0 승인

19 남해양식
제163호

패류
양식

수하식
(연승식) 굴 설천

문항 5.075 승인

20 남해양식
제164호

패류
양식

수하식
(연승식) 굴 설천

문항 7.0 승인

21 남해양식
제165호

패류
양식

수하식
(연승식) 굴 설천

문항 6.525 승인

22 남해양식
제166호

패류
양식

수하식
(연승식) 굴 설천

문항 6.525 승인

23 남해양식
제167호

패류
양식

수하식
(연승식) 굴 설천

문항 6.525 승인

24 남해양식
제168호

복합
양식

수하식
(연승식)

미역, 톳
다시마

남면
홍현 1.0 승인

25 남해양식
제170호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새꼬막 고현

이어 6.0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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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어업 】

 ○ 재 개 발

【 정 치 망 】

 ○ 재 개 발

도 면
번 호

현 어 장 재개발
면  적
(ha)

승인결과면 허
번 호

어업의
명  칭

어업종류
포획·
채취물

어 장
위 치

계 2건 52.7 승인 2건

26
마을어업
제83호

마을
어업

마을
어업

정착성 
생물

설천
비란

23.6 승인

27
마을어업
제84호

마을
어업

마을
어업

정착성 
생물

서면
장항

29.1 승인

도 면
번 호

현 어 장 재개발
면  적
(ha)

승인결과면 허
번 호

어업의
명  칭 어업종류 포획물 어 장

위 치

계 14건 247.444 승인 14건

28 남해 정치망
제65호 정치망 정치망 멸치 등 남면

홍현 18.6 승인

29 남해 정치망
제67호 정치망 정치망 멸치 등 이동

신전 17.67 승인

30 남해 정치망
제68호 정치망 정치망 멸치 등 상주

양아 18.6 승인

31 남해 정치망
제70호 정치망 정치망 멸치 등 설천

문항 12.0 승인

32 남해 정치망
제71호 정치망 정치망 멸치 등 남면

홍현 13.95 승인

33 남해 정치망
제73호 정치망 정치망 멸치 등 미조

미조 19.9 승인

34 남해 정치망
제75호 정치망 정치망 멸치 등 미조

미조 4.5 승인

35 남해 정치망
제76호 정치망 정치망 멸치 등 상주

상주 9.6 승인

36 남해 정치망
제77호 정치망 정치망 멸치 등 남면

홍현 28.83 승인

37 남해 정치망
제78호 정치망 정치망 멸치 등 미조

송정 18.91 승인

38 남해 정치망
제79호 정치망 정치망 멸치 등 창선

진동 25.84. 승인

39 남해 정치망
제81호 정치망 정치망 멸치 등 창선

광천 17.36 승인

40 남해 정치망
제82호 정치망 정치망 멸치 등 창선

광천 11.724 승인

41 남해 정치망
제83호 정치망 정치망 멸치 등 미조

송정 29.96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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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어업 】

 ○ 대체개발

【 정치망어업 】

 ○ 대체개발

도면
번호

현 어 장 대체어장
승인결과

면허번호
어업의
명칭

양식물
면적
(ha)

위치 위치
면적
(ha)

계 1건 5.0 4.95 조건부 승인 1건

42
남해양식
제348호

패류
양식

새꼬막 5.0
창선
냉천

창선
냉천

4.95

조건부 승인
〔타 어업·인근 어장
과의 분쟁 해소, 어장
환경 개선 후 처분〕

도면
번호

현 어 장 대체어장
승인결과

면허번호
어업의
명칭

양식물
면적
(ha)

위치 위치
면적
(ha)

계 1건 4.15 4.15 조건부 승인 1건

43
남해정치
제130호

정치망 멸치 등 4.15
창선
진동

창선
진동

4.15

조건부 승인
(타 어업 및 인근 

어장과의 분쟁 해소 
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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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0 - 628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남해읍공영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1993-391호(1993.11.25.)로 최초 결정고시되고 남해군 고시 제

2009-10호로 최종 결정고시된 군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남해읍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사항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12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위치

  ○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32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 주차장) 조성사업

  ○ 명칭 : 남해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6,88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해군수(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주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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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0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3), 건설교통과(☎055-860-3454)비치

8. 공람기간 

  ○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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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읍·면 리·동 본번 부번

대장면
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8,239 6,880

1 남해읍 북변리 321 5 답 125 78 남해군

2 남해읍 북변리 323 답 2,047 1,863 남해군

3 남해읍 북변리 324 답 1,587 1,451 남해군

4 남해읍 북변리 322 2 답 37 37 남해군

5 남해읍 북변리 327 2 답 1,200 1,090 남해군

6 남해읍 북변리 266 6 답 106 106 남해군

7 남해읍 북변리 330 2 답 789 692 남해군

8 남해읍 북변리 328 답 917 829 남해군

9 남해읍 북변리 330 3 답 676 360 남해군

10 남해읍 북변리 330 4 답 755 374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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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0 - 631호

남해군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자연장지(이동무림지구 자연장지)] 

사업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공람·공고 

  남해군 고시 제2020-73호(2020.04.28.)로 최초 결정고시된 군계획시설(보건위생

시설:자연장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이동면 무림지구 자연장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사항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

관계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12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위치

  ○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20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조성사업

  ○ 명칭 : 이동면 무림지구 자연장지 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19,01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해군수(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주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  해  군  공  보2020년  5월  12일                                                        제 663 호 (41)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1년  6월 3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실음생략

   남해군청도시건축과(☎055-860-3413), 주민복지과(☎055-860-3853)비치

8. 열람기간 및 장소 

  ○ 기간 : 신문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 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및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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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읍·면 리·동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64,642 19,017

1 이동면 무림리 산206 묘 30,440 16,257 남해군

2 이동면 무림리 산205 임 34,202 2,760
무* 
***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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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0 - 634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ᆞ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ᆞ

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ㆍ사용

자) 대표자
(성  명)

남해군수
(상주면장) 주소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소하천명 벽련천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917-5

면적 191㎡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0. 5. 8. ~ 영구점용

목적 및 사유 교량 재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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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0 - 647호 

도시계획도로 소로2-34호(임페리얼빌리지~해피니스빌)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공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1977-127호(1977.01.27.)로 최초 결정고시된 군계획시설(교통

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소로2-34호(임페리얼빌리지~해피니스빌) 개설공사」의 

실시계획의 사항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055-860-3416)에 비치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12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 명칭 : 도시계획도로 소로2-34호(임페리얼빌리지~해피니스빌)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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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규모 

구     분 연  장 (m) 폭 (m) 비   고

도  로  명
소로2-34호

(임페리얼빌리지~해피니스빌) 82.3 8.0
  

 

4. 사업시행자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성명 : 남해군수(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8. 관계도면 : 실음생략【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6)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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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합계 2,463 678

1 아산리 333-5 대 474 5 대지권

2 아산리 333-3 대 597 6 대지권

3 아산리 333-4 도 242 242 지O철 남해군
설천면

4 아산리 334-9 답 182 182
주식회사 
제OO
건설

대구
광역시
중구

5 아산리 336-9 답 145 92 박O태

6 아산리 336-12 대 164 6 이O라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7 아산리 333-7 답 74 63 박O이 남해군 
서면

8 아산리 336-15 답 407 68 남해군

9 아산리 337-4 답 178 14 남해군


